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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6회국회
(임시회)

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(부록)

국 회 사 무 처

일 시 2018년2월23일(금)

장 소 제5회의장(220호)

【서면질의】

◯박 정 위원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

【답변서】

◯기획재정부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



＊서면질의서

박 정 위원

(총 1 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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＊서면답변서

(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)

박 정 위원 

질의에 대한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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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 의원(더불어민주당)

(일자리경제과장 이주섭 044-215-8510)

청년수당 등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은 단순히 물질적 

지원에 머물지 않고,심리적 안정감,고립감 해소 

등을 통해 사회 건전성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.

다만,일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이 

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.

□ 사상 최대 수준의 청년 실업과 에코붐 세대 노동시장 진입에

따른 고용여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,경기도 등 

지자체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    * 청년실업률(%) : (‘15)9.2 (’16)9.8 (‘17)9.9 / 체감실업률(%) : (‘15)22.0 (‘16)22.0 (‘17)22.7 

ㅇ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지원과 경제적 자립,심리적 안정감

등 경제·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ㅇ 다만,구직활동과의 연계성,사용범위 등 일부 도덕적 해이

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□ 이를 감안하여,정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구직

활동지원금을 ’19년부터 확대 지급키로 하였으며,이를 위한

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

    * 졸업․중퇴 후 2년 이내 청년(단, 일정소득 이상 제외) 대상

< (‘18년) 30만원, 3개월 → (’19년) 50만원, 6개월 >

ㅇ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

활동 보고서를 확인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.

ㅇ 또한,교육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구직활동

지원금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촉진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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